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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강태수 집회의 자유와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헌법학연구 제 권 제 호, “ ‘ ’ ”, 2004. 3. 10 1 ,

pp. 4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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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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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조규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그 한계에 따른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처, “ ”, . 2008.

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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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, , 2005. pp.525.

4) 대판 도1982. 10. 26. 82 18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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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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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) 김상겸 집회의 자유와 제한 고시계, “ ”, , 2004. 10. pp.35

6) 이동명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 집, , 14 , 2004. 01. pp.563

7) 헌재결 헌가1992.01.28. 89 8.

8) 이동명 전개서, , pp.564-5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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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) 김철수 교수는 집회를 공공의 사건에 대한 공통적인 토의나 사실고지를 위한 목적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것이

라고 보고 있다 헌법학개론 박영사, ( , , 2001. pp.643.)

이러한 정의 하에서는 학문 예술 오락 등의 목적으로 모이는 행위는 헌법 조에 해당하는 목적의 범위를21․ ․
벗어나게 된다.

10) 이동명 전게서, , pp.56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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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) 권세도 집시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 법학논총 제 집 호, “ ”, 2007. 10. 14 2 , pp.131

12) 조규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그 한계에 따른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입법조사회답서, “ ”, ,

면2008. 09. 05.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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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1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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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) 김선택 기본권의 개념 법정고시 홍성방 헌법학 금동흠 단권화 헌법강의, , 1998.6. pp.17: , , 2003. pp.221 ( ,

발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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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)私法

3

.14)

.

,

,

.15)

⑶

,

‘ ’16)

14) 홍성방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안암법학, “ ”, , 1999. 08. pp.1-2.

15) 장영수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기본권의 충돌 고려법학, " “, , 2002. Vol.38, pp.107

16) 즉 외견상의 기본권이 충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기본권의 충돌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의, ,

미한다 예컨대 타인의 물건을 훔친 도둑이 자신의 절도행위를 행복추구권의 행사라고 주장하는 경우인데 이. ,

때 도둑의 행복추구권과 피해자의 재산권이 충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절도행위가 행복추구권에 의.

해 보호될 수 없는 행위임을 고려하면 이 경우 단순히 불법적인 재산권의 침해가 있을 뿐이라고 볼 수 있고,

기본권의 충돌이 발생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장영수. ( , pp.12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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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) 예를 들어 어떤 집회의 연설자가 국가에 대하여 자기의 행위를 의사발표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에 해당

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홍성방. ( , pp.1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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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) 허영, pp.262

19) 허영, pp.2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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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

20) 금동흠 편저 단권화 헌법강의( ), , 2004, pp.359-361

21) 기본권충돌에 관한 일례로 파스퇴르 유업과 중앙일보간의 정정보도 청구사건 헌마 등이(1991, 9. 16. 89 165)

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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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 20

1425 ,

28.2% , 42.4% 2

. (< 1> )22)

< 1> (%) (1988-2007, case=1425)

70.3

28.2

57.6

42.4

0 20 40 60 80

합법시위

불법시위

전면/부분수용/수용약속

수용안됨

주 합법시위 합법 불법이었다 합법 불법시위 불법 합법이었지만 불법이었다: ( + ), ( + )

.

,

.

.

22) 중앙일보 공동 집회시위를 통해 본 시민사회 프로젝트EAI , 2008 ( ),Ⅱ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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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‘ ’ -⑵

. 1997-8 IMF

2007

.

.23)

, ․

.

. 8 2

,

.

23) 집회시위를 통해 본 시민사회 프로젝트 민주화 이후 한국의 집회시위와 민주주의 중앙일보2008 - (EAI ․
공동조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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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 ’ 2000 80%

24), < 2-1> < 2-2>

, 2004 92%, 2005 95%, 2006

96%, 2007 97.2%

.

< 2-1> (2003-2005)․ ․

24)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신고만 하고 집회를 하지 않은 비율은 년 년 년 로2000 68%, 2001 80%, 2002 84%

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겨레. ( 21, pp.36)

- 33 -



< 2-2> (2006-2008. 7)․ ․

, 2004 2008

8 10

.

(< 3>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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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3>

연도별 순위 주관단체명 신고횟수 미개최횟수

2004

1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조 2,248 2,234
2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 2,199 1,846
3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 1,167 1,119
4 광주지역일반노동조합 954 917
5 금속노조 경기북부지역지회 870 847
6 전국축협노동조홥 1,110 837
7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821 818
8 민노총 대구지역본부 867 783
9 전국노점상연합 757 746
10 전국금속노동조합 798 709

2005

1 통일을 여는 사람들 11,561 11,560
2 통일여성회 9,098 9,098
3 한국투자증권 노동조합 5,143 5,120
4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 5,236 5,088
5 국민연금관리공단노동조합 5,232 4,792
6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 2,243 2,238
7 민노총 충북본부 1,964 1,839
8 전국금속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 1,494 1,414
9 건설SK 1,394 1,394
10 북서부노점상연합회 1,391 1,3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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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

순위 주관단체명 신고횟수 미개최횟수
1 덤프연대충남지부 2,659 2,637
2 북서부노점상연합회 2,429 2,426
3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 2,167 2,131
4 전국건설엔지니어링노동조합 1,959 1,931
5 덤프연대 충북지부 1,888 1,876
6 화물연대 1,624 1,585
7 한국노총전국건설노동조합 1,571 1,564
8 민노총 대구지역본부 1,534 1,471
9 전국금속노조 경기지부 1,472 1,419
10 민노총 충북본부 1,432 1,364

2007

순위 주관단체명 신고횟수 미개최횟수

1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조 서울경기
지부 11,765 11,322

2 전국타워크레인기사 노조 경기남
부지부 7,061 7,001

3 북서부노점상연합회 4,131 4,120

4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조 2,213 2,204

5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 1,926 1,840

6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 1,724 1,653

7 타워크레인노조 경기지부 1,409 1,409

8 전국건설노조 인천경인타워크레인
지부 1,394 1,383

9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1,400 1,355

10 전국축협노동조합 1,319 1,2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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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

‘ ’ .

‘ ’ ,

.

2008
월1-8

순위 주관단체명 신고횟수 미개최횟수

1 전국건설노조 서울경기타워크레인
지부 13,163 13,130

2 전국건설노조 경기남부지부 8,731 8,708
3 화성 오산노점상총연합회, 2,780 2,776

4 북서부노점상연합회 1,710 1,707

5 전국건설노조 인천경인타워크레인
지부 1,394 1,383

6 충남건설기계지부 1,331 1,319

7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조 1,302 1,302

8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1,235 1,226

9 판교철거민연합대책위 1,152 1,150

10 전노련 동대문 중랑 동부지역 1,112 1,1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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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4-1> 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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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4-2> 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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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25)

⑴

1)

.

, 6 1 .

25) 조규범, pp.5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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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

11 .

2003 100m

11 4

26), 2005 100m

11 1 27) .

37 2

26) 헌재 헌마 병합2003.10.30. 2000 6783( )․
27) 헌재 헌가2005.11.24. 2004 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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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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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5>

- 46 -



3)

10

.

,

.

28) 전광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판례연구 법문사 면, “ 2 ”, , , 2000, 307 .

29) 참조Edward v. South Carolina, 372 U.S. 229(1962) .

30) 독일의 많은 주들 중에 현재 부란데부르크 브레멘 메클렌부르크포아포메른 작센안할트 슈레스비히홀슈, , · , · , ·

타인 등의 주에서는 이러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주들은 각 주의 의회 주변지역에서 집.

회를 개최할 때 우리나라의 집시법 제 조 제 호와 같은 장소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전광석 앞의 논문11 1 . , ,

면 참조54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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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

.

31) 헌재 헌마1994.04.28. 91 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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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2) 년대 말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한 허위위장집회 신고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 여의도나 용산90 . ,․
대학로 등 대규모 집회시위가 벌어지는 장소마다 어김없이 예약이 끝난 상태이다 짧게는 달에서 길게는. 1~2․
개월 년 단위의 집회 신고가 넘쳐나지만 정작 행사가 제대로 열리는 사례는 많지 않다 장기집회신고의6 ~1 , .

대부분이 필요한 때 원하는 집회장소를 사용하기 위해 미리 신청한 장소선점용이거나 다른 단체의 집회를‘ ’ ,

막기 위한 위장용 혹은 대응용이기 때문이다 손님 집회예약 끝났습니다 한겨례 퉁권 호‘ ’ ’ ’ . (“ ~ .”, 21, 471 , 200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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